
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

<!--StartFragment-->&nbsp; <P class=HStyle0>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

금지하는데 그치고 그로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까지 주장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나닐 뿐 아니라 

그러한 가처분권리자를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나 관계인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

것이라는 판단은 정당하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1973.02.26 선고 72다2401,2402 판

결)</P>


